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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해양법협약은 연안국이 경제적 목적을 위해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배타적경제수역(이하 

‘EEZ’라 한다) 제도를 출범시키면서 상부수역에 대한 공해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시켜 주었다. 따

라서 EEZ 상부수역에서의 군사활동은 경제적 이익과 무관한 것으로 연안국의 동의를 반드시 필요로 

하지는 않으며 일정한 조건이 있을 뿐이지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제한이 부과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남중국해에서의 미국의 일상적인 군사활동에 대한 중국의 반대는 EEZ에서의 타국의 군사활

동이 국제법상 허용되는가의 문제와 함께, 허용된다면 어느 정도로 허용되는가의 보다 근본적인 문제

를 제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심각한 이슈로 부각되기보다는 양국 간 협력분위기 속

에서 사실상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었으며 대신 학자들이나 정책담당자들 간 유엔해양법협약과 국제

관습법의 해석 및 국가실행이라는 측면에서 검토의 대상이 되어왔다. 따라서 이 문제는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 진출하려는 미국의 Maritime Power Projection과 이들 해역을 자신의 전통적인 앞바다로 

간주하는 중국의 Anti-Access Area Denial 간 전략과 이해의 충돌이라는 국제정치적 함의가 문제의 

본질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은 해양국가로서 항행의 자유(Freedom of Navigation)를 중요시하며 해양의 자유가 유엔해양법

협약에 의해 탄생된 신개념인 EEZ에 의해 방해받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실제로 중국의 주장이 받아

들여지는 경우 미국의 세계 해양에서의 활동, 특히 남중국해에의 진입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며 따라

서 이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표면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미중 양국이 협의를 통해 양국 간 이해를 

조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평화적인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한편 동중국해, 황해와 동해로 둘러싸인 우리나라로서는 이 문제의 추이에 민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동맹국으로서의 미국의 입장도 고려하여야 하지만 아직 EEZ 경계가 획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국이 황해에서 군사활동을 수행할 가능성과 북한의 군사경계수역에 대한 우리의 반대 입장 등 다

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우리의 국익의 관점에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우리로서는 유엔해양법협약의 EEZ 도입 의도가 연안국의 확대된 경제이익의 실

현이지 결코 과거 공해였던 수역에서의 군사활동을 제한하여 공해의 자유를 제한하고자 의도하였다

고는 볼 수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이 문제의 발전 추이를 예의주시하여야 할 것이다. 즉 유엔해양

법협약이 규정한 연안국의 이익을 존중하면서도 평화와 협력의 키워드를 바탕으로 해양의 자유라는 

전통적인 가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동시에 우리 측 수역에서의 중국의 군사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 수 있도록 한중 간 EEZ 

경계의 조속한 획정을 위한 교섭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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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군사활동에 대한 미중 간 갈등

○ 미중 간 동아시아에서의 갈등 노정

– 2001년 4월 중국 하이난 섬(해남도) 동남방향 70nm 지점 중국이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이하 “EEZ”라 한다)이라고 주장하는 수역의 상공에서 

정찰비행 중이던 US EP-3E Aries II 미 정찰기와 이를 저지하는 F-8 중
국 전투기 간 충돌 사건 발생1)

– 2009년 3월 미국의 해양감시선 USNS Impeccable호가 중국 하이난 섬(해
남도) 남방 75nm 수역에서 작전 수행 중 5대의 중국함정에 의해 포위되

어 퇴거를 요구받았으며 이에 대응하여 미 함정은 일시 퇴거하였다가 익

일 미구축함의 호위를 받으며 다시 작전 계속 수행2)

– 2014년 8월에는 하이난 섬(해남도) 동쪽 135nm 상공에서 일상적인 정찰

활동을 수행하던 미 해군 정찰기 U.S. Navy P-8가 중국 Su-27 전투기에 

의해 비행 차단3)

– 이외에도 중국이 자국의 EEZ라고 주장하는 수역과 상공에서 군사활동

을 수행하는 미 함정 또는 정찰기에 대한 방해는 일상적인 수준으로 자

주 발생

– 이와 관련 미국의 군사활동과 이를 저지하려는 중국 간 갈등은 ‘EEZ에

서의 군사활동이 국제법상 허용되는가? 허용된다면 어느 정도의 수준까

지 허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해양강국과 연안국 간의 오래된 논쟁을 

다시 제기

– 한편 유엔해양법협약(이하 ‘협약’)은 EEZ 내에서 외국선박이나 항공기

의 항행의 자유나 상공비행의 자유 등은 보장하고 있으나 군사적 목적의 

활동이 보장되는지에 대하여는 침묵 

– 미국을 비롯한 해양강국들은 협약이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았고 공해

의 자유가 적용된다는 점에서 군사활동이 허용된다고 보고 있으며 중국 

등 일부 연안국들은 EEZ에서 연안국의 안보를 해치는 군사활동은 금지

된다고 주장

–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은 협약 규정에 대한 문언적 해석, 교섭기록 등을 

폭넓게 포함하는 목적과 대상에 대한 검토. 국제관습법, 각국의 실행들

을 통한 종합적인 평가 필요 

2. EEZ에서의 군사활동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입장 

○ 미국의 입장

– 미국은 협약 및 국제관습법상 모든 국가는 타국 영해 이원의 수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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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국제법상의 권리가 있으며 다른 많은 국가

들의 실행도 이를 지지하고 있다고 주장

– 미국은 국제관습법을 법전화한 협약이 EEZ에서의 군사활동에 대해 명

백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하면서 보다 구체적으로는 협약 제58조에 

따라 모든 국가들은 타국의 EEZ에서 폭넓은 공해의 자유를 향유하며 

군사활동은 적법한 공해의 자유 또는 해양이용의 자유로 간주되고 있

다고 주장4)

– 특히 미국은 협약 제58조 제1항에서의 “다른 국제적으로 적법한 이용

(other internationally lawful uses)”이라는 표현은 “군사적 목적으로 공

해를 이용할 자유(the freedom to use the high seas for military 
purposes)”를 EEZ에서도 그대로 인정할 의도로 포함되었다고 주장5)

– 또한 미국은 비록 협약의 당사국은 아니지만 심해저를 제외한 다른 협

약상 규정들은 국제관습법을 반영하고 있어서 미국에 대해서도 그대

로 적용되므로 미국도 협약에 근거하여 타국의 EEZ에서 군사활동을 

할 수 있다는 입장6) 

– 한편 미 해군은 이러한 미국 정부의 입장을 반영하여 “해군작전법에 

관한 미 사령관의 핸드북(The Commander’s Handbook on the Law of 
Naval Operations)”에서 군함이나 군용기는 EEZ에서 공해에 적용되는 

항행의 자유, 상공비행의 자유와 그 밖의 이들 자유와 관련된 국제적

으로 적법한 해양의 이용(other internationally lawful use)의 자유를 가

진다고 설명 

– 미국은 상기한 입장에 근거하여 지금까지 타국의 EEZ에서 일방적이며 

무제한적으로 군사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완전한 권리(complete right 
to unilateral, unlimited naval operation)를 일관되게 주장해 오고 있으

며, ‘항행의 자유계획(Freedom of Navigation Plan)’에 따라 미국의 입

장을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

–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와 반대되는 주장을 하는 국가들에 대해서

는 외교적으로 공식 항의하는 한편, 나아가 실제 군사활동을 통해 자

신의 주장을 국제사회에서 재확인7)

– 결국 미국의 태도는 연안국의 과도한 해양관할권 주장을 묵인하지 않

는다는 단호한 입장을 보여주는 것으로 미국은 첫째, 자원의 보존 등

과 무관하게 공해의 자유를 제한하는 목적으로 영해 12nm를 초과하는 

관할권 확대(안보수역 설정 등) 주장, 둘째, 협약 제5부(EEZ)와 양립하

지 않는 주장, 셋째, 영해와 EEZ를 통과하는 군함 등에 대한 무해통항

의 사전허가 또는 통고를 요구하는 행위 또는 차별적 조치 등을 과도

한 주장으로 평가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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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입장

– 중국은 평화적 목적, 연안국법령 준수 등 협약 관련 조항에 대한 재해

석을 통해 자국 EEZ에서의 타국의 군사활동을 규제할 권한이 부여되

어 있으며 EEZ에서의 군사활동은 첫째, 연안국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적절한 고려를 하여야 하며, 둘째, 협약과 관련하여 채택된 연안국의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셋째, 권리를 남용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어서

도 안 되며, 넷째, 평화적 목적이어야 한다고 주장

– 이러한 이유로 중국은 전술한 USNS Impeccable호의 행위는 귄리의 남

용으로 협약 제301조상의 평화적 목적 의무에 반한다고 주장하면서9) 
동 선박이 실제로 수행한 것은 해양과학조사(MSR: Marine Scientific 
Research)라고 반박. 사실 타국의 EEZ에서의 MSR은 협약에 구체적으

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협약 제240조도 MSR이 오로지 평화적 목적

을 위하여 수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나10) 중국은 미국의 

MSR이 무엇보다도 자신의 EEZ에서 행해졌으며 중국의 안보이익과 

주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11) 
– 한편 이러한 중국의 입장은 전술한 2001년 미중 간 군용기 충돌사건과 관

련하여 중국 학자 Li Oin이 기고한 “A Look at Plane Collision Incident 
From Perspective of International Law”에서 잘 나타나고 있는바, 동인

은 미 정찰기의 중국 EEZ 상공 비행은 중국 안보에 대한 위협이고 동

시에 중국의 주권에 대한 도발이며 따라서 중국의 EEZ에서의 중국의 

주권적 권리와 관할권에 대한 적절한 고려(due regard)를 결여하였다고 

주장12) 

3. 미국과 중국의 입장에 대한 분석 및 평가

가. 국제법적 검토

○ EEZ는 협약 채택과정에서의 연안국과 해양강국 간 타협의 산물

– EEZ에 대한 논의과정에서 해양강국은 EEZ에서의 연안국의 자원에 대

한 권리를 인정하되 상부수역에 대해서는 공해로서의 지위를 유지하

는 타협안에 합의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EEZ는 공해도 아니고 연안

국의 주권에 속하지도 않는 독특한(sui generis) 새로운 제도(special 
legal regime)로 성립

– 협약 제56조 제1항 (a)는 이를 구체화하여 연안국이 EEZ에서 경제적 

이용(economic exploitation)을 위한 주권적 권리(sovereign rights)를 향

유한다고 규정, 또한 같은 항 (b)에서는 특정 목적을 위한 관할권

(jurisdiction)의 행사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보다 구체적으로는 생물 및

중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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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채택된 

연안국의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셋째, 권리를 

남용하는 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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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평화적 

목적이어야 한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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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생물 자원의 채취 또는 채굴을 위한 시설물의 설치 및 이용. 필요한 

과학조사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해양환경의 보호에 필요한 연안

국의 관할권을 규정. 동 규정은 결국 연안국에게 EEZ에서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는 데 필요하고 충분한 권리와 관할권을 부여하는 목적

– 한편 제58조 제1항에서는 모든 국가들이 EEZ에서 제87조에 규정된 항

행, 상공비행의 자유, 해저전선 및 관선부설의 자유 및 선박⋅항공기⋅
해저전선⋅관선의 운용 등과 같이 이러한 자유와 관련된 것으로서 이 

협약의 다른 규정과 양립하는 그 밖의 국제적으로 적법한 해양이용의 

자유를 향유한다13)고 규정

– 또한 동 조 제2항에서는 협약 제88조부터 115조에 이르는 공해와 관련

된 조항들이 적용된다고 규정14)

– 따라서 동 제58조를 종합적으로 해석하면 타국도 EEZ를 이용할 수 있

는 자유가 허용되나 이용과정에서 연안국의 권리와 의무를 적절히 고

려할 것과 연안국이 채택한 법령을 준수할 것을 요구

○ EEZ에서의 군사활동에 대한 협약의 태도 

첫째, 협약 기초자들이 EEZ에서의 타국의 군사 활동을 금지시키려는 

의도가 분명하였다면 영해에서의 무해통항시 군사활동이 금지되는 것

과 마찬가지로 EEZ에서도 군사활동을 금지시키기 위한 유사한 조항을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

– 그러나 포함 시키지 못한 이유는 해양강국을 중심으로 한 다수의 국가

들이 이에 강력 반대하였기 때문이며 마찬가지 이유로 해양강국의 주

장대로 군사활동이 허용된다는 명시적 조항도 불포함 

– 결국 협약은 EEZ가 결코 영해가 아니라는 점을 우리에게 확인하여 주

었으며 따라서 EEZ에서의 군사활동을 금지하려는 연안국의 시도는 자

칫 EEZ를 영해화(territorializing)하려는 의도로도 해석될 우려 

둘째, 협약은 EEZ에서의 군사활동에 대해 침묵하면서 전술한 바와 같

이 제58조를 통해 공해의 자유를 규정한 제87조를 EEZ에 적용하여 

EEZ에 대한 공해 자유의 원칙을 확인

– 이를 통해 연안국과 해양강국 간 군사활동에 대한 묵시적 타협이 이루

어질 수 있었으며 EEZ는 연안국의 경제적 이익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는 점에서 경제활동과 무관한 군사활동 문제는 전통적인 공해 자유의 

원칙을 확인하는 방향으로 타협이 가능15)

셋째, EEZ에서 타국이 향유하는 자유를 규정한 협약 제87조 제1항도 “공해

의 자유는 특히(inter alia) 다음의 자유를 포함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동 

항에 열거된 항행의 자유와 상공비행의 자유 등이 결코 망라적인 것이 

협약은 제58조를 통해

공해의 자유를 규정한 

제87조를 EEZ에 

적용하여 EEZ에 대한 

공해 자유의 원칙을 

확인



6 JPI정책포럼 

아니라 예시적인 것임을 분명히 하였는 바, 다른 자유, 예컨대 군사활동

의 자유가 허용될 수 있는 여지를 마련

넷째, 이러한 사실은 유엔해양법협약 토의 당시 회의 의장이었던 싱가

포르의 Tommy Koh의 다음 설명에서 이해 가능16) 
– 동인은 협약이 군사활동 허용여부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교섭하고 합의한 문안이 이를 허용하고 있다는 것은 

일반적인 양해사항(general understanding)이었다고 설명

– 나아가 ‘제3국은 브라질의 EEZ에서 군사활동을 할 수 없다’는 브라질 

대표의 발언에 반대한다고 하면서 이는 EEZ에서의 군사활동 문제에 

대한 관련국들의 활발한 논의과정과 문안 채택배경이 잘 설명해 주고 

있다고 주장

○ EEZ의 상공은 공해 상공과 마찬가지로 국제공역(international airspace)
으로 간주되며 따라서 연안국의 주권에 불복종

첫째, 국제공역에서의 활동은 1944년 국제민간항공협약(Chicago Con- 
vention)에 의해 규율

– 동 협약 제1조도 유엔해양법협약과 마찬가지로 연안국이 자국 영토 상

공에 대한 완전하고 배타적인 주권을 가진다고 규정하면서 동 제2조에

서는 자국의 영토를 육지영토와 인접한 영해로 정의

– 또한 군사적 필요와 공공안전(military necessity and public safety)을 위

하여 필요시 자국의 영토상공을 비행하는 타국 항공기를 제한 또는 금

지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국제공역은 제외17)

둘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회의 시 브라질 정부가 EEZ 상공을 자

국의 국내공역(national airspace)으로 지정하기 위해 시도하였으나 이에 

대해 ICAO 법률위원회(Legal Committee)는 EEZ가 상공비행의 자유가 

허용되는 공해와 같은 지위를 가진다고 주장하며 브라질의 주장을 배

척한 사실은 많은 점을 시사

– 이와 같이 유엔해양법협약이나 국제민간항공협약 모두 연안국에 대해 
영해 이원의 국제공역에서 활동하는 군용기에 대한 어떠한 권한(authority)
도 부여하고 있지 않으며 규제를 정당화할 어떠한 법적 기초도 제공하

고 있지 않은 것으로 해석 가능18) 

○ 특히 연안국의 규제가 허용된다는 중국의 주장에 대한 평가 

첫째, 중국은 연안국 규제의 근거로 무엇보다도 협약에 EEZ에서의 군사

활동이 명시적으로 허용된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 자국의 EEZ
에서의 군사활동 수행 시 협약 규정에 따라 연안국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EEZ의 상공은 

공해 상공과 

마찬가지로 

국제공역

(international 

airspace)으로 

간주되며 따라서 

연안국의 주권에 

불복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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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고려를 하여야 하고 연안국의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점(제
58조 3항),19) 권리의 남용에 해당되는 방식으로 행사되지 않아야 한다

는 점(법의 일반원칙), 평화적 목적을 위하여 수행되어야 한다는 점(제
88조)20) 등을 지적

둘째, 그러나 이에 대한 반론은 다음과 같음

– 연안국의 생물, 무생물 자원에 대하여 손해를 끼칠 수 있는 무기 사용

의 경우 연안국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적절한 고려(due regard) 위반으

로 볼 수 있으나 상당한 주의 의무(due diligence)를 가지고 행하는 군

사활동의 경우까지 방해받거나 간섭받는 것은 부당21) 

– 실제로 해양강국들은 군사활동이 적절한 고려(due regard)를 가지고 행

해지는 한, 연안국들의 심각한 저항이나 반대는 없었다고 평가22)

– 협약이 명시적으로 군사활동을 금지 또는 허용하고 있지 않는 한에서 

연안국이 군사활동을 금지하는 법령을 제정하는 것은 협약 제58조 제3
항의 “이 협약의 규정과 그 밖의 국제법 규칙에 따라 연안국이 채택한 

법령을 준수한다.”는 문언에 배치된다는 점에서 협약 위반

– 다만 환경보호를 이유로 한 법령의 제정은 허용되겠으나 군사활동 자

체를 규제하기 위한 목적의 법령제정은 불허

– 특히 원자력 잠수함의 경우에도 협약 제23조에 따라23) 국제법상 정해

진 사전예방조치(precautionary measures)를 취할 경우 영해 내에서도 

무해통항(innocent passage)이 가능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EEZ에서

도 당연히 허용된다고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며, 실제로도 전 세계를 

항행하는 미국의 핵 잠수함에 대한 묵인은 오래전부터 이루어져 왔으

며 따라서 군사활동과 환경 문제가 명백한 인과관계가 있을 경우가 아

닌 한 단순한 환경보호를 이유로 군사활동을 규제하는 것은 부당 

– 많이 원용되는 예로 EEZ에 타국 군함의 집결이 있을 경우 이는 권리

의 남용(abuse of rights)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있으나 기본적으로 권

리의 남용은 해양강국보다는 연안국에 의해 자행되어져 왔으며, 실제

로 연안국이 국제법상 근거가 불투명한 제재를 부과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 왔다는 사실에 비추어 군함의 집결이라는 단순한 사실 자체를 해

양강국의 권리남용으로 보는 것은 무리

– 또한 평화적 목적(peaceful purposes)이 무엇인지 협약에 명시적으로 정

의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 한계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평화적 목적을 말

할 경우 우리는 전쟁(war) 또는 무력충돌(armed conflict)이 부재한 상

태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으나 지금까지 국제관습법상으로도 군사활

동을 전쟁과 유사한(war-like) 개념으로 보지는 않았고, 나아가 국제관

습법적으로 공해상에서는 군사활동과 훈련이 허용되어 왔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

군사활동이 비평화적 

목적(non-peaceful 

purpose)과 동일시 

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실제로 협약이 논의될 

당시 만약 군사활동이 

비평화적인 것으로 

해석되었다면 미국과 

당시의 소련 등 

해양강국은 협약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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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적으로 군사활동이 비평화적 목적(non-peaceful purpose)과 동일시 

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24) 실제로 협약이 논의될 당시 만약 군사활동이 

비평화적인 것으로 해석되었다면 미국과 당시의 소련 등 해양강국은 

협약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 가능 

나. 국가실행: 연안국에 의한 군사활동의 제한

○ EEZ에서의 군사활동에 대한 국가 간 국제법적 해석의 불일치

– 오늘날 EEZ에서의 군사활동에 대한 주요국 간, 특히 미중 간 입장차

이와 이로 인한 잦은 충돌은 결국 EEZ에서의 군사활동에 대한 국제법

적 해석이 일치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따라서 이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수면위로 부상되게 될 것으로 전망

○ 약 30개 연안국들이 자국의 EEZ에서의 군사활동에 대하여 제한 부과

– 현재 중국을 포함하여 방글라데시, 브라질, 미얀마, 카보베르데, 인도, 
인도네시아, 이란, 케냐, 말레이시아, 몰디브, 모리셔스, 북한, 파키스탄, 
필리핀, 포르투갈, 태국, 우루과이가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타국

의 군사활동을 전반적으로 규제하고 있으며25) 페루를 비롯한 일부 국가

들은 12nm을 초과하여 200nm의 영해를 선포하고 이에 대한 법집행을 

통해 군사활동을 규제.26) 나아가 캄보디아, 중국, 수단, 시리아 및 베트

남 등은 24nm 접속수역을 선포하고 안보를 목적으로 하는 규제 시행27)

– 이들 국가들의 주장은 영해의 확장을 통한 주권의 확대, 포괄적인 형

태의 관할권의 확대, EEZ에서의 해양의 자유보다는 협약에 규정된 자

원에 관한 주권적 권리의 강조 등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으며,28) 규제 

및 제한 형식은 우려 표명, 통고요구, 군사수역의 설정 및 사전 승인 

등으로 구분29)

– 특히 이들 연안국 중 중국, 북한과 페루가 자국 EEZ에서의 군사활동

에 대해 직접적으로 간섭 개입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중국과 북한은 

실제 적극적으로 자국법의 집행을 통해 강력히 규제하는 한편 필요시 

무력의 사용도 불배제 

–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중국은 자국의 EEZ 또는 동 상공에서 활동

하는 미 군함이나 군용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군사적으로 대응, 예컨

대, 전술한 미중 간 갈등 외에도 2001년 3월 중국 함대는 황해(서해) 
내 중국이 자국의 EEZ라고 주장하는 수역에서 일상적으로 군사적 목

적의 수로 측량을 하던 미 해군선 USNS Bowditch호에 대해 위협적인 

방식으로 퇴거를 요구.30) 그 밖에 전술한 USNS Impeccable호 사건, 
USNS Victorious호 사건,31) 2011년 6월 타이완 해협 상공에서의 U-2 
기 사건, 2014년 8월 미해군 P-8 정찰기 사건 등 다수

오늘날 EEZ에서의 

군사활동에 대한 

주요국 간, 

특히 미중 간 입장 

차이와 이로 인한 

잦은 충돌은 결국 

EEZ에서의 

군사활동에 대한 

국제법적 해석이 

일치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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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은 1968년 1월 5개의 군함이 미 첩보함 USS Pueblo호를 북한 요

도섬 15.8nm 공해상에서 나포하여 북한으로 예인한 바 있으며,32) 이후 

북한은 황해에서 자신의 EEZ 수역 전체를 군사경계수역(Military Boun- 
dary Zone)으로 설정. 매우 광범위한 수역에 대하여 불법적인 주장 유

지(이에 대해서는 후술) 
– 한편 페루 전투기는 1992년 4월 페루 영해 이원 국제상공에서 마약 관련 

정찰활동을 수행 중인 미 정찰기 US C-130을 공격, 이로 인해 동 정찰기

는 에콰도르와의 국경지대에 위치한 페루의 Talara라는 좁은 활주로에 

비상착륙. 페루 정부는 미 정찰기가 페루 전투기의 교신에 수차례 응

하지 않아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주장하면서 자국의 행위를 정당화33) 

○ EEZ에서의 군사활동에 대한 제한은 예외적이며 과장된 측면이 크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

– 상기 일부 국가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형식적으로는 국내법

령의 제정을 통해 제한을 부과하고 있으면서도 동 법령의 집행에 반드

시 적극적이지는 않으며 또한 제한하는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국가들보다 소수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 

– 참고로 최근 10여 년간 50여 차례에 걸쳐 러시아 항공기가 미국, 캐나

다, 일본 및 한국의 방공식별구역(ADIZ)을 통과하였으나34) 동 항공기

가 이들 연안국의 영공을 침범하지 않는 한에서는 비행을 계속하도록 

허용하였다는 사실은 많은 주요국들의 입장을 이해하는 데 도움35)

다. 평가

○ 협약은 EEZ에서의 타국의 군사 활동이 허용되는지에 침묵

–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협약은 적어도 적극적으로 EEZ에서의 타국

의 군사 활동을 금지하고 있지 않으며 또한 EEZ의 상부수역과 상공이 

영해와 영공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여 주고 있다는 점에서 EEZ에서의 

타국의 군사활동은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협약의 문언과 정신에 부합

– 다만 어느 정도의 범위까지 허용될 수 있느냐의 문제는 구체적인 경우에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며36) 또한 국가실행 면에서 볼 때도 EEZ
에서의 군사활동에 대한 제한이 오히려 예외적인 현상임을 확인 가능 

○ 한편 해양굴기를 추구해오고 있는 중국 자신도 과거와는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

– 중국은 자신의 해양력 증대를 통해 현재 해양과학조사와 군사 관련 자

료의 수집 등을 위해 미국, 베트남, 필리핀과 일본 등의 EEZ에서 아무

런 통고나 허가 없이 군사활동을 수행 중37)

최근 10여 년간 

50여 차례에 걸쳐 

러시아 항공기가 

미국, 캐나다, 

일본 및 한국의 

방공식별구역(ADIZ)

을 통과하였으나 

동 항공기가 이들 

연안국의 영공을 

침범하지 않는 

한에서는 비행을 

계속하도록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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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2014년 7월 중국의 정보수집함정이 미국의 EEZ에서 RIMPAC 
기간 동안 USS Ronald Reagan Strike Group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것이 관측.38) 이러한 은밀한 행동이 포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

국은 오히려 미국이 중국영토 부근 상공에서 SRO(Sensitive Reconnai- 
ssance Operations) 비행을 멈출 것을 경고하면서 이와 같은 감시활동은 중국

의 안보를 침해하며 바람직하지 않은 사건을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39)

– 이러한 일관되지 않은 중국의 태도는 2013년 싱가포르 개최 Shangri 
La Dialogue에서의 중국인민해방군 장교의 발언에서도 확인.40) 동인은 

중국이 미국의 EEZ로 선박과 항공기를 보냄으로써 미국의 군사활동에 

대응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공개석상에서 발언한 바 있으며 이는 

분명한 중국의 태도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 가능 

○ 미국은 미국의 EEZ에서의 중국의 군사활동을 합법적(lawful)인 것으로 

간주

– 2013년 의회에 보낸 연례 보고서(Annual Report to Congress)에서 미 

국방부는 중국의 군사활동이 괌과 하와이 주변 수역에서 과거 수년간 

행해진 것이 관측되었다고 하면서 미국은 중국의 이와 같은 활동을 합

법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하였는 바,41) 이는 결국 중국의 모순된 입

장에 대한 지적

– 그러나 중국의 애매한 입장과 이러한 이중잣대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 

라. 분쟁의 평화적 해결

○ EEZ에서의 군사활동 허용여부를 둘러싼 미중 간 갈등이 우리를 비롯

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지 않도록 평화적인 해결방안 모색 필요 

– 협약은 군사활동과 관련된 분쟁에 대해서는 당사국이 강제분쟁 해결

절차의 적용배제를 선언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이미 적

용배제를 선언한 바 있고42) 더욱이 미국의 경우 아직 협약의 당사국이 

아니라는 점에서 협약을 통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은 사실상 배제된다

는 점에서 다른 평화적 해결방식의 원용 필요성 제기 

– 무엇보다도 당사자 간 외교교섭을 통해 양측의 입장을 조화시킬 수 있

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며, 이러한 방안은 결코 zero-sum game이 되

어서는 안 될 것임

– 흑해에서의 영해의 무해통항과 관련된 1988년 미소 간 “Black Sea Bump- 
ing” 사건은 미소 간 공동선언(Joint Statement)이라는 평화적인 방식으

로 해결되었던 바, 공동선언문에 포함된 “무해통항을 규율하는 국제법 

규칙의 통일적 해석(Unilateral Interpretation of Rules of International 
Lae Governing Innocent Passage)”을 통해 양측은 영해에서 사전통고나 

EEZ에서의 군사활동

허용여부를 둘러싼 

미중 간 갈등이 

우리를 비롯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지 않도록 

평화적인 해결방안 

모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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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없이 무해통항의 권리를 가진다는 공통된 입장을 확인43)

– 이 방식은 아직 협약이 발효되기 이전으로 협약상 규정된 분쟁해결방

식을 원용하지 않고 합의에 이른 예로서 법외적인 고려가 수반되고 사

법적 해결이 적합하지 않은 EEZ에서의 군사활동 문제와 같은 민감한 

이슈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 

– 다시 말해서 EEZ에서의 군사활동 문제를 둘러싼 미중 간 갈등은 법 

이전의 정치적 성격의 분쟁이라는 점에서 미중 양국이 협의를 통해 구

체적인 경우에 개별적인 가이드라인을 합의해 나가는 방식이 가장 현

실적이고 바람직 

– 이를 위해 협약의 문언과 정신을 토대로 미중 간 행동규범(Code of 
Conduct)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필요 

– 동 규범의 내용은 EEZ 이용에 대한 연안국의 적절한 고려 의무, 무력

의 사용 또는 위협의 삼가, 상호간 신의성실에 따른 협력 등 포함 가능 

4. 우리나라에 대한 함의 

가. 한반도 주변수역에서의 한미군사훈련에 대한 중국의 태도

○ 미국은 황해상에서의 한미 간 합동군사훈련에 신중한 입장

– 북한에 의한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 2010년 11월 미국 정부는 북한에 

대한 무력시위의 일환으로 한미합동군사훈련에 참가할 항공모함을 황

해로 이동할 계획이었으나 군사훈련에 반대하는 중국의 입장을 고려 

황해에서의 훈련은 보류하고 대신 동해에서 합동군사훈련을 실시, 이
러한 미국의 태도는 한국 내에서 한미동맹에 대한 의구심 형성 

– 그러나 이후 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군인 2명과 민간인 2명이 사망하

는 사건이 발생한 직후 미국은 황해에 USS George Washington(CVN 
73)호를 파견하여 한미 간 합동군사훈련에 참가시킬 계획을 발표44)

– 2010년 7월에서 11월에 걸쳐 중국 정부는 황해에서의 일련의 한미 간 

합동군사훈련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미국의 George Washington
호가 황해에 배치되는 것은 중국의 국가안보를 저해한다고 지적45) 

○ 중국의 지속적 반대입장은 우리의 안보이익 저해 

– 친강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중국은 외국 군함과 군용기가 황해 및 중

국 근해에 진입해 중국의 안보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하는 것에 

결연히 반대한다”는 발언이나,46) “미국의 항공모함이 황해로 들어올 

경우 실탄 사격의 타깃으로 삼겠다”는 러위안 중국 군사과학학회 부회

장의 극단적인 발언은 한미 간 황해에서의 군사활동을 저해할 우려

2010년 11월 

미국 정부는 

군사훈련에 반대하는 

중국의 입장을 고려 

황해에서의 훈련은 

보류하고 대신 

동해에서 합동군사

훈련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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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은 황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및 주변수역에서 미국이 주장하는 

항행의 자유에 도전할 수 있는 해군력을 개발해 오고 있으며, 중국의 

해군 현대화는 군사위기 시 미국의 동 지역에의 접근을 억제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 바, 이는 유사시 황해에서의 한미 간 합동군사훈련

을 방해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의 안보이익에 대한 심각한 도전47)

나. 중국의 한반도 주변수역에서의 군사훈련 가능성

○ 중국의 황해에서의 군사훈련은 중국의 이중적 태도 반영

– 중국은 2005년 러시아와 함께 동해안의 블라디보스토크부터 서해안의 

산둥성 칭다오 시에 이르는 광범위한 지역에서 상륙훈련 및 첨단 미사

일 발사훈련을 포함하는 합동군사훈련 실시. 한국과 마주보고 있는 칭

다오에서의 지상 상륙훈련까지 실시하는 중국이 한미 간 군사훈련에 

대해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것은 중국의 이중성 의미, 이는 우리

의 안보에 대한 부정적 요소 

○ 한중 간 황해에서의 EEZ 경계획정과 중국의 황해에서의 군사활동의 

함의

– 황해에서의 가상의 중간선을 기준으로 우리측 수역 중 이미 우리의 EEZ
로 확정된 수역을 제외한 수역에 대해 중국이 아직 경계획정이 이루어 

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동 수역에서의 한미 간 합동군사훈련에 대해 반

대하면서 동시에 중국 자신의 군사훈련은 정당화시킬 가능성 불배제

– 이러한 태도는 EEZ 경계획정이 아직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황해 전체

를 마치 중국의 EEZ로 간주하는 모양새로 이와 같은 논란은 한중 간에 

배타적경제수역 협상이 확실히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계속될 전망48)

○ 이어도의 전략적 중요성 

– 특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이어도49)가 한중 간 합의과정에서 우리의 

EEZ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중국이 이어도 주변수역에서 군사활

동을 수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주목 필요 

– 다만 이어도가 양국 간 가상 중간선의 우리측 수역에 위치하게 되므로 

우리는 우리의 수역임을 주장하지만 이러한 주장이 국제법상 반드시 

정당화될 수는 없으며 더욱이 아직 경계획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에서 이어도가 중국 해안으로부터도 200nm 이내에 위치하고 있어 사

안을 복잡하게 하고 있다는 점 고려 필요 

– 따라서 중국이 실제로 이어도 주변 수역까지 순찰임무를 수행할 경우 

우리도 가상 중간선을 넘어 중국 측 수역에서 미국과 합동군사훈련을 

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도 적극 고려 필요50)

전략적으로 중요한 

이어도가 한중 간 

합의과정에서 

우리의 EEZ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중국이 

이어도 주변수역에서 

군사활동을 수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주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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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관련 2017년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특별재판부가 판결한 가나–

코트디부아르 경계획정 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가짐51)

다. 북한의 군사경계수역(Military Boundary Zone)

○ 북한의 군사경계수역 설정은 한국은 물론 국제사회 전체에 대한 도전

– 일부 국가들은 자국 안보를 이유로 자국 영해 및 영해 이원에 군사적 

목적의 군사경계수역을 설정.52) 군사경계수역의 명칭이나 범위도 다양, 
그러나 이러한 군사경계수역은 협약상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우며, 
이 중에서도 북한의 군사경계수역 설정은 한국은 물론 국제사회 전체

에 대한 도전

– 1977년 7월 북한은 200nm 경제수역 도입을 발표. 이어서 8월 1일 동해

와 황해에서의 광범위한 수역에 대해 영해기선(북한이 주장하는 영해

기선은 동해 수역에서 최장의 직선기선을 사용하여 국제법적으로 정

당성이 의문시)에서부터 50nm까지의 수역을, 황해에서는 북한의 경제

수역 전체를 군사경계수역으로 선포53)

– 황해는 폭이 좁으므로 북한과 중국은 중간선을 따라 경제수역을 나눠

야 하며, 따라서 황해에서 북한이 차지할 수 있는 경제수역은 넓지 않

았으므로 북한은 황해 경제수역 전체를 군사경계수역으로 발표54)

○ 북한은 군사경계수역이 북한의 국익과 주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설정되

었다고 주장

– 외국 군함과 군용기는 북한의 군사경계수역과 상공에의 출입이 금지.
민간 선박(어선은 제외)과 항공기의 경우 사전 합의 또는 승인을 전제

로 동 수역과 상공에의 출입이 허용되지만 동 선박이나 항공기는 군사

적 목적의 활동이나 북한의 경제적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에 종사할 수 

없다고 규정. 예컨대 사진 촬영이나 해양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행위

도 철저히 금지 

– 그러나 일반국제법상 영해에서도 민간선박의 무해통항권은 인정되는

바 영해를 확장한 동 수역을 내수로 간주하고 동 수역에서의 타국 선

박이나 항공기의 당연한 국제법상의 권리를 부인하는 것은 어떠한 이

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더욱이 민간선박의 활동이 자신들의 경제

적 이익을 침해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판정도 자신들이 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동 수역에 대한 모든 선박의 출입은 사실상 금지되는 것으로 

간주55)

– 또한 동 수역에서 어선은 규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어선의 활동은 북한의 경제수역 선언(북한의 경제활동에 장애가 되는 

외국 선박이나 항공기에 의한 일체의 행위 및 해수 오염이나 대기오염 등

북한의 군사경계수역 

설정은 한국은 물론 

국제사회 전체에 대한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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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과 자원에 유해한 모든 행위를 금한다는 포괄적인 금지규정을 두

고 있음)에 의해 규제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민간 어선도 규제대상에

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점에서56) 정당성이 의문

○ 북한의 군사경계수역 선포 의도는 군사적, 정치적인 측면에서 검토 필요

– 북한의 군사경계수역 선포 의도를 분석해 보면, 첫째, 북한은 동 수역의

선포를 통해 안보성역을 확보하고, 둘째, 타국, 특히 미국과 한국의 정

보수집활동을 방해하며, 셋째, 황해 5도와 북한 연안 사이에 그어진 북

방한계선(NLL: Northern Limit Line)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이며, 끝으

로 북한은 한미 양국군의 군사경계수역 침범을 이유로 무력도발을 정

당화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57)

– 북한의 군사경계수역은 협약이 규정하는 영해에서의 무해통항은 물론 

상부수역이 공해의 지위를 가지는 EEZ에서의 항행의 자유도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군사수역 본연의 목적인 안보를 넘

어 타국의 정당한 이용권을 자의적으로 제한하는 위법한 주장

– 특히 북한은 동 수역의 설정을 통해 사전통보와 승인절차 없이 통항하

는 군함의 경우 적대행위를 하는 것으로 간주해 공격할 수 있다는 점

에서 이러한 수역의 설정에 의해 영향을 받는 한국, 일본 및 미국 등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

– 결론적으로 북한은 자신이 불법적으로 설정한 군사경계수역에 포함된 

수역과 상공을 내수와 내수 위의 상공으로 간주. 이는 유엔해양법협약 

제2부(영해와 접속수역), 제3부(배타적경제수역) 및 제7부 (공해), 시카

고 협약 제1조-3조 및 제9조의 문언과 정신에 위배58) 

○ 북한의 부당한 태도 변화 촉구

– 북한은 협약의 문언과 정신에 따라 군사경계수역을 철폐하고 우리를 

비롯한 모든 국가들의 선박에 대해 영해내 무해통항권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며, 자신의 EEZ에서의 타국의 군사활동에 대해서도 무기를 사

용한 무력훈련 등 극히 제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좀 더 열린 자세로 

임하는 것이 국제법상 요구 

5. 결론 및 우리의 대응방안

○ 연안국에 의한 EEZ에서의 군사활동 규제

– 연안국에 의한 EEZ에서의 군사활동에 대한 규제가 확산되고 이러한 

입장이 보편화되는 경우 지금까지 공해로 간주되었던 해양의 38%가 

연안국의 규제와 관할권에 귀속

북한의 

군사경계수역은 

군사수역 본연의 

목적인 안보를 넘어 

타국의 정당한 

이용권을 자의적으로 

제한하는 위법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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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경우 특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아태지역에서 연안국들은 남중국해, 
동중국해, 동해, 황해에서 외국 군함의 접근을 부인하게 될 것이며 이

는 협약 및 국제관습법 위반

○ 협약은 EEZ 제도 출범 시 상부수역에 대한 공해의 지위 인정

– 협약은 연안국이 경제적 목적을 위해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EEZ 
제도를 출범시키면서 상부수역에 대한 공해로서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

– 따라서 EEZ 상부수역에서의 군사활동은 경제적 이익과 무관한 것으로 

연안국의 동의를 반드시 필요로 하지는 않으며 전술한 바와 같이 일정

한 조건이 있을 뿐이지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제한 부과는 부당 

○ 남중국해에서의 미국의 일상적인 군사활동과 중국의 반대는 EEZ에서

의 군사활동 문제에 대한 재평가 필요성 제기

– 중국의 EEZ에서의 미국의 군사활동에 대한 중국의 반대는 EEZ에서의 

타국의 군사활동이 허용되는가의 문제와 함께, 허용된다면 어느 정도

로 허용되는가의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심각한 이슈로 부각되기보다는 양국 간 

협력분위기 속에서 사실상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었으며 대신 학자들

이나 정책담당자들 간 협약과 국제관습법의 해석 및 국가실행이라는 

측면에서 검토의 대상59) 

○ 결론적으로 이 문제는 미중 간 국제정치적 맥락에서 이해 필요

– 이 문제는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 진출하려는 미국의 Maritime Power 
Projection과 이들 해역을 자신의 전통적인 앞바다로 간주하는 중국의 

Anti-Access Area Denial 간 전략의 충돌이라는 국제정치적 함의가 문

제의 본질

– 실제로 중국의 주장이 국제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 미국의 세계 

해양에서의 활동, 특히 동‧남중국해에의 진입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며 

따라서 이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표면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미중 양

국이 협의를 통해 양국 간 이해를 조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평화적

인 해결방안의 적극 모색이 필요 

○ 동 사안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함의를 제공

– 동중국해, 황해와 동해로 둘러싸인 우리나라로서는 이 문제의 추이에 민

감하지 않을 수 없으며, 우리는 동맹국으로서의 미국의 입장도 고려하여야 

하지만 아직 EEZ 경계가 획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국이 황해에서 군

사활동을 수행할 가능성과 북한의 군사경계수역에 대한 우리의 반대 

입장 등을 고려. 우리의 국익의 관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

진출하려는 미국의 

Maritime Power 

Projection과 

이들 해역을 

자신의 전통적인 

앞바다로 간주하는 

중국의 

Anti-Access Area 

Denial 간 전략의 

충돌이라는 국제정치적

함의가 문제의 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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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우리로서는 협약의 의도가 연안국의 확대된 경제이익의 실현이지 

결코 과거 공해였던 수역에 대해 군사활동을 제한하여 공해의 자유를 

제한하고자 의도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이 문제의 

발전 추이를 예의주시. 즉 유엔해양법협약이 규정한 연안국의 이익을 

존중하면서도 평화와 협력의 키워드를 바탕으로 해양의 자유라는 전

통적인 가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노력 필요60) 
– 동시에 우리 측 수역에서의 중국의 군사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만

들 수 있도록 한중 간 EEZ 경계의 조속한 획정을 위한 교섭 강화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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